
■ 교통안전법 시행령 [별표 3의2] <개정 2012.9.7>

교통안전도 평가지수(제29조제1항 관련)

교통안전도 평가지수 =
(교통사고 발생건수 × 0.4) + (교통사고 사상자 수 × 0.6)

× 10
자동차등록(면허) 대수

비고

1.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, 다음 각 목과 같이 구

분한다.

  가. 사망사고: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

사람이 사망한 사고

  나. 중상사고: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

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

  다. 경상사고: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

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

2.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

명은 ‘0.3’,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‘0.7’, 사망사고 1건 또는 사

망자 1명은 ‘1’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되,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, 하나

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

사고를 적용한다.

3. 자동차 등록(면허)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다음 

계산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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